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4.>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제1항 관련)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원자력사업자

의 종업원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방사능방재업무를 담

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3

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

년 2시간 이상)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

는 종업원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년마다 2시간 이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

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

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

원자력안전위

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

관의 직원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방사능방재업무를 담

당하는 직원으로 임

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매년 4시간 이상(3

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

년 2시간 이상)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

는 직원

직원으로 임용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

3년마다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교 육 대 상 교 육 내 용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

하는 종업원

1.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선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감시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7.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

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1.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ᆞ도지사 및 시장

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

원

1.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능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감시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6.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

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

비상진료요원

1.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단체 또

는 기관의 직원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

1.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능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

하지 아니하는 직원

1.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